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4] <신설 2018. 6. 12.>

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

(제19조의2제1항 관련)

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내용
허가 또는

신고여부

1등급

건강한 성인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

않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

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

신고

2등급

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

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

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

신고

3등급

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

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

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

시하는 시설

허가

4등급

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

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

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

는 시설

허가


